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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 

한국은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 국가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동시에 가중되고 있는 노인 의료비 부담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외에도 정부재정과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노인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각 제도와 사업의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마다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에 근거한 적절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65세 이상) 인구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노인건강분야의 주요 제도와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과 개선과제를 도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자료: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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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총진료비 비율(의료급여) 노인 총진료비 비율(건강보험)

노인 인구비율

노인건강분야 주요 제도·사업 재정투입 현황(억원)

장기요양보험재정 

중앙정부재정 

중앙정부재정 

중앙정부재정 

건강보험재정 

중앙정부재정  

건강보험재정 

중앙정부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기타 질병
예방·관리 사업

기타 노인돌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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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인장기요양보험 

2. 지원 내용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있어 30일 전일 이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급여 우선원칙을 

고려하여 급여체계 조정 필요  

3. 전달체계(1)

요양병원에 경증환자 장기입원 사례 발생, 2018년 기준 

장기요양시설 정원충족률은 87% 

1. 재정운용

2016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당기수지 적자 발생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충분한 재원의 

확보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등 필요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류체계 마련 필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경증질환자는 장기요양제도로 포괄 필요  

4. 전달체계(2)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나 기관 

평가 점수는 가장 낮음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억원) 시설급여 비용체계: 전일제 비용 한도 설정(원)

요양병원 입원환자 현황(2018년)

재가급여 비용체계: 월 한도액 내 서비스 이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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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당기재정수지
등급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 비용 30일 비용 1일 비용 30일 비용

1등급 69,150 2,074,500 60,590 1,817,700

2등급 64,170 1,925,100 56,220 1,686,600

예) 30일 동안 매일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일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은 150~180분

월 한도액 일 제공 시간 급여 단가 30일 비용

1등급 1,456,400 180분 46,130 1,383,900

2등급 1,294,600 150분 41,730 1,251,900

입원환자(천명) 361일 이상 입원환자(천명)

361일 이상 입원환자 비율

* 시설급여는 2018년 정기평가, 재가급여는  2016~2017년 정기평가 기준

* 현금흐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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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치매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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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

실제 요양병원에 중증이 아닌 치매환자의 장기입원이 

많아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목적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역할 설정 필요

1.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이 확대되었으나 

암 환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여전히 적음

1. 지원 내용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1단계) 결과 인지저하 진단자의 

진단검사(2단계) 수검률이 낮음 

치매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진단검사 수검률 제고 노력 필요  

최대한 환자의 의사를 근거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암 이외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 필요

2.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등중단결정 이행의 34.7%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가족의사를 토대로 결정

Ⅲ.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현황(2017년, 명) 연명의료등중단결정 이행 현황
(2018년 2월~2019년 7월, 건)

요양병원 치매환자 입원 현황(2018년)

합계 암 후천성면역
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치매안심병원 설치 목적: 치매 환자에게 단기입원(6개월 내) 
치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로 복귀 유도

입원환자 합계(명)

사망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신규이용 환자86,593
78,863

91

5,273
2,366

17,333 17,317

1 5 10

연명의료계획서
18,770

환자 가족 전원 합의
20,235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634

환자 가족의 진술
18,759

총 58,3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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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8 410 14,012 10,935 2,144 58,341 52 2,805 

361일 이상 입원환자(명)

361일 이상 입원환자 비율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진 현황(2018년, 명)

인지저하 진단자
122,209

치매진단
45,099
(53.4%)

경도 인지
장애 진단

32,016
(37.9%)

선별검사 수검자
979,468 진단검사 수검자

84,458

치매
고위험군: 
수검자의 

91.3%

 진담검사 신청자
18,880

+
인지저하 진단자 중 
진단검사 수검자 

65,578
(53.7%)

[ 1단계 ]
[ 2단계 ]

49.7%
41.6% 41.8% 35.9% 40.3% 49.3% 35.6%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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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노인 질병예방·관리 분야 

1. 노인 건강검진

고령일수록 수검률이 낮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건강보험 가입자 수검률 보다 낮음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노인건강

진단은 지자체별 실시 여부가 다름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비용이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보다 높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현황조사 

체계 개선 필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간 

이용 비용의 체계화 필요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는 서비스 제공보다 현황조사에 더 많은 투입 

소요

Ⅴ. 노인돌봄 분야

건강보험 일반검진 수검률
(2018년,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수검률
(2018년, %)

지자체 노인건강진단 실시 현황
(2018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비용 비교
(2019년,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추진 현황
(2018년, 명)

개선방안 고령자의 경우 방문검진 등 수검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검진사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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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48.0 45.8 41.0

29.1
15.8

11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평균 수검률 30.3%)실시

6개
대구, 울산, 세종, 경기, 
충북, 경북

미실시

노인돌봄종합
장기요양보험

(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중위소득 
120%이상 

~ 140%미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1일 3시간씩 
월 27시간 기준

1일 3시간씩 
월 36시간 기준

73,000 57,000 49,572 35,775

97,000 77,000 66,096 47,700

생활관리사

11,222

현황조사 대상자

1,635,896

생활관리사 1인당
현황조사 대상자

146

생활관리사 1인당
서비스 이용자

26

서비스 이용자

291,600


